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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불교관음종의종헌은 1965년 12월 8일최초로제정된이래 4차

례 개정된다. 최초 제정 시 종헌은 <불입종 종헌>이다. 이후 1972년, 

1979년, 1988년, 2003년에각각개정된다. 현재 종헌은 2003년개정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이다. 본고는 최초 종헌에서 현재

종헌에 이르기까지 대한불교관음종의 종무권한에 대한 변화를 분석

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종정과 총무원장 간 종무권한의 이동이다. 

최초 종헌 시 종무권한의 구조는 종정이 종단의 재정권과 인사권

을 전적으로 보유한 강력한 ‘종정중심제’였다. 종정은 중앙의 교정

원(행정부), 종회(입법부), 호법원(사법부) 전반에 걸쳐 종무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최초 종헌 이래 현재 종헌에 이르기까지 지방의

사찰과 주지에 대해서는 창건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왔다. 

본고는 이들 중앙과 지방에 있어서 종정과 총무원장의 종무권한을

분석했다. 최초 종정은 종신제의 임기를 보장받은 종단의 대표권자

인 태허 홍선(太虛 弘宣, 1905-1979)이었다. 그가 종단을 창종한 인

물이었기에 강력한 종정중심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허 홍선이 입적한 1979년 이후 종정의 임기는 종신제, 10년 중

임, 10년 단임, 5년 중임으로 점차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종정은

‘실질적’ 종무권한의 통리권자에서 종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

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반면에 총무원장은 교정원(총무원)만을 대

표하던 존재에서 벗어나 종단 전체의 대표권자가 된다. 이는 종단의

재정권이 종정으로부터 총무원장에게로 이동되는 재단법인 대한불

교관음종설립에서 비롯된다. 태허 홍선의입적 후 종단 내에 총무원

장이 당연직 이사장인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 설립되면서 종단

의 재산권이 종정으로부터 재단법인으로 귀속된 것이다. 

 
주제어 : 대한불교관음종, 불입종, 종헌, 종정, 총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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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대한불교관음종(大韓佛敎觀音宗, 이하 관음종)은 대각국사 의

천(1055-1101)을 종조로 하여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는
다. 종조 대각국사의 법맥은 경운 원기(擎雲元奇, 1852-1936)를 거

쳐 개산조인 태허 홍선(太虛弘宣, 1905-1979)에 이른다. 태허 홍선

은 1957년 법화사상계통을 규합하여 ‘일승불교현정회(一乘佛敎縣

正會)’를창립하고, 회장에취임한다. 그리고한국사회에서는 1962

년 <불교재산관리법>이 공포되면서 여러 불교계 종단이 창종을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허 홍선은 1965년 ‘대한불교불입종포교

원’으로 정부 등록을 하며 창종을 했고, 1972년 ‘대한불교불입종

(大韓佛敎佛入宗)’으로 변경한다. 이후 대한불교불입종(이하 불입

종) 내에 분종이 발생하면서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이 출범했으

며, 이듬해에는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이라는 법인 체제를갖

춘다. 

한국불교종단들은종헌을제정하여종단의최고상위법으로지

킨다. 종헌은국가의 헌법에 상응한다. 관음종은 불입종에 연원을

두고있기때문에, 그종헌도불입종에서시작된다. 이에관음종의

최초종헌은불입종이 1965년 12월 8일제정한 <불입종종헌>이다. 

이종헌은 1972년 4월 8일 <대한불교불입종종헌>으로 개정되었으

며, 1979년 4월 8일 재개정되었다. <대한불교불입종 종헌>은 관음

종이출범함에따라 1988년 8월 9일에 <대한불교관음종종헌>으로

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1월 22일에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

종 종헌>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본고에서는 1965년

1) 한국불교종단의 종헌은 대부분제1조에서종단명칭을규정한다. 현 대한불교
관음종의 1965년제정종헌은 ‘불입종’으로, 1972년개정종헌은 ‘대한불교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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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제정한 <불입종 종헌>을 ‘최초 종헌’으로, 1972년 4월

8일 개정된 <대한불교불입종 종헌>을 ‘1972년 종헌’으로, 1979년

4월 8일 재개정된 종헌을 ‘1979년 종헌’으로, 1988년 8월 9일에

개정․공포된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을 ‘1988년 종헌’으로, 2003

년 1월 22일에 개정된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종헌>을 ‘현재

종헌’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아울러 종단의 명칭도 해당 시기에

따라 불입종과 관음종을 각각이 사용할 것이며, 교정원장과 총무

원장의 명칭도 그러한 방식으로 명명할 것이다. 

관음종과불입종에대한선행연구는주로개산조인태허홍선에

초점을두고이루어져왔다. ｢태허홍선의생애와사상-한국불교사

적지위와한국불학사적위상｣(고영섭, 한국사상사학, 2011), ｢관

음종의 개창 조사 태허의 법통 인식과 그 특징｣(차차석, 禪學, 

2015), ｢태허홍선의현실인식과불입종창종｣(고영섭, 진단학보, 

2018) 등이대표적사례이다. 이러한연구이외관음종과불입종의

연구는한국불교의법화계종단을분석하는차원에서도이루어졌

는데, ｢한국법화계불교종단의역사와성격｣(민순의, 불교문예연
구, 2020)과 ｢한국불교법화계종단의예송의례｣(전영숙, 불교문
예연구, 2021) 등이 그러하다. 근래에는 창종 60주년을 맞이하여

｢관음종의 立宗과 그 실현｣(이성운․조희연, 불교철학, 2024)과

｢탈종교화시대, 관음종의사회적실천: 말세의식과공생적이타행｣

(장미란,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2025) 등관음종의시대적역

할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고는 관음종의 종헌과 종무권한[종권]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한국불교학계에서 종헌 등 종

종’으로, 1988년 개정 종헌은 ‘대한불교관음종’으로, 2003년 개정 종헌은 ‘재단
법인 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단 명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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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제도나 종권 등 종단정치를 주제로 한 학술연구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관음종 종무권한[종권]의 변화

를중심으로종헌의변천을분석하는데있다. 종무권한변화의핵

심은종정과교정원장․총무원장이보유한각각의인사권과재정

권이다. 종정과교정원장․총무원장이외에중앙종무기관인종회, 

호법원, 교육원, 포교원의 종무권한과지방종무기관인 교구, 사찰, 

주지의종무권한도분석할것이다. 더불어재정․회계와포상․징

계에 관련된 종무권한도 살펴본다. 

Ⅱ.� 종정과� 교정원장� ․ 총무원장
불입종 창종 시 종정은 신성성과 실무권을 가진 종단의 대표권

자였지만, 현재는 종통을 계승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총무원장[교정원장]은 창종시에는 행정기관을 대표하

던존재였으나, 현재는관음종종단을통리하는실무권을가진대

표권자가 되었다. 본장에서는 양자 간 종무권한의 이동을 종헌의

변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종정

종정은 최초 종헌에서 불입종을 대표하며, 종단을 통할할 수

있는 종무권한을 부여받는다(<1965년 종헌> 제9조). 종정의 임기

는 종신제였는데(<1965년 종헌> 제10조), 태허 홍선이 개산조임을

고려한조항으로보인다. 종정의계승은당시종정이적합한후임

자를 위촉하는 방식이었으며, 위촉이 없을 시에는 종회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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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대했다(<1965년종헌> 제10조). 종정은불입종의종지및교풍에

위배되는 종회의 결의를 호법원의 재심을 거쳐 거부할 수 있었으

며, 불순하다고확인되는종회의원일부의소환또는종회의전원

해산을명령할수있었다(<1965년종헌> 제11조). 종정은행정부의

수장인 교정원장, 사법부의 수장인 호법원장, 그리고기타 임원의

임면권을 가진 불입종의 최고 인사권자였다(<1965년 종헌> 제12

조). 종정이행정부와사법부의수장을임면할수있는인사권자였

던 것이다. 또한 종정은 입법부의 결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종회의원소환과종회해산의권한이있었다. 이에최초종헌

상 종무권한의 구조는 3권분립을 넘어선 종정중심제였으며, 이는

개산조인 태허 홍선이 종정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1972년 종헌에서는 초대 종헌에 없었던 초대 종정은 창종주가

임(任)한다는조항이신설된다(<1972년종헌> 제8조). 창종주는 개

산조와같은의미로사용되었으며, 태허홍선을종정에임하기위

한조항으로생각된다. 이와같은맥락으로 1972년종헌에서도종

정의임기는역시종신제였다(<1972년종헌> 제10조). 또한종정의

계승에있어서도당시종정이후임자를위촉하고, 그위촉이없을

시에는종회에서추대했다. 다만당대종정의위촉이없이종회에

서추대를하는경우에는 <종정추대법>에 의하여종정을추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1972년 종헌> 제10조). 

이외에도 1972년종헌은종정의권한을강화하는조항들을신설

하였다. 최초 종헌에서 규정한 종정의 종단 대표권, 종단 통할권, 

종단 임면권(교정원장, 호법원장, 기타 임원), 종회 결의 거부권, 

종회 해산권을 유지하는 것에 더하여 1972년 종헌은 종단 소속

사원및종단기관의재산감독권과그처분승인권(<1972년종헌> 

제11조), 그리고 종단 소속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와 징계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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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감, 복권에 대한 권한을 신설하였다(<1972년 종헌> 제13조). 

1979년 종헌은 최초 종헌과 1972년 종헌에서 규정한 종정의 권

한을모두유지하면서도, 종정의임기만은 ‘종신제’에서 ‘10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도 있도록 약화했다(<1979년 종헌> 제10조). 개산

조인태허홍선의입적에따라그후임종정에대해서는종신제를

폐지한 조치이다. 그런데 1979년 종헌의 공포일이 4월 8일이고, 

태허홍선의 입적일이 6월 24일임을 고려할 때, 종정 종신제 폐지

는 창종주로서 종정 태허 홍선의 권위를 독보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 그의 입적 이전에 준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 

1988년종헌은종정의실무권한을보다약화시킨다. 종회해산

권, 포상및사면․복권에대한권한, 각원의원장임명권은유지

했다. 그런데 종정의 임기를 10년으로 유지하면서도 중임 조항은

삭제했다(<1988년종헌> 제10조). 기존태허홍선종정의권한이었

던종단소속사원및종단기관의재산감독권과그처분승인권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의 권한이 된다(<1988년 종헌> 

제60조). 이러한 종정 권한의 약화 조치들은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른현상으로보인다. 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이사장은총무원

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었다(<1988년 종헌> 제25조). 당연직 이사장

이기는 하지만, 절차상으로는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였으

며(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정관> 제7조 ①항), 임기는 3년이었

다(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정관> 제11조 ①항).

종단의 명칭을 대한불교불입종에서 대한불교관음종으로 개칭

한(<1988년 종헌> 제1조) 1988년 종헌은 대각국사 의천을 종조로

하고입적한태허홍선을창종주로숭앙후(<1988년종헌> 제8조), 

그 후임 종정은 종통을 계승하고,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1988년 종헌> 제9조). 또한 개산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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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허홍선이입적하였기에그를창종주로숭앙하는한편, 그후임

종정의 임기와 재정권은 약화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그 동안 창종주로 지칭했던 태허

홍선을 개산조로 명명하는(<2003년 종헌> 제8조) 한편, 종정이 종

통을계승하고, 최고의권위와지위를지니는존재임을다시확인

하고있다. 하지만종정의임기는 10년에서 5년중임으로변경하였

다(<2003년 종헌> 제10조). 임기의 단축은 가장 강력한 권한의 축

소라할수있다. 현재종헌은종정의임기를 5년중임으로변경함

으로써 기존 10년 임기를 그 절반만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불입종 이래 관음종은 종정중심제에서 총무원장중심제로 종무

권한이 이동되고 있다. 창종주이자 초대 종정이었던 태허 홍선이

종신제의 임기를 가지고,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사했음에 비해 후

대종정들은그임기가 10년중임에서, 10년단임으로, 그리고 5년

중임으로 단축되었으며, 종무권한에서는 인사권은 전반적으로 유

지하고 있으나, 재정권은 약화되었다. 종정의 권한이었던 종단 소

속사원및종단기관의재산감독권과그처분승인권이총무원장

이당연직인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이사장의권한으로변경된

것이다.

2. 교정원장 ․ 총무원장

현총무원장에상응하는교정원장은최초종헌에서원(院)을대

표하여종회에대해종정실무에대한책임을져야하는종무권한자

이다(<1965년종헌> 제26조). 종정(宗正)이종단을대표하여종단을

통할하는종단전반에대한권한자임에비하여, 교정원장은교정원

을 대표하는 종정(宗政)의 실무 총책임자였던 것이다(<1965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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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제24조). 교정원장은종회에서선출하되, 초대교정원장은종정

이직접임명하였다(<1965년종헌> 제25조). 교정원장에대한종회

의 선출은추천에 그치며(<1965년종헌> 제18조 3호), 교정원장을

종회에서추천하면종정이임명하는방식이었다(<1965년종헌> 제

12조). 교정원장은총무부장, 재무부장, 교무부장각 1명씩을두어

종무실무를분장케할수있었으며(<1965년종헌> 제24조), 이들은

교정원장의추천에의하여종정이임명하였다(<1965년종헌> 제25

조). 이는교정원의부장에대한인사권도교정원장이아닌종정에

게있는종정중심제임을확인시켜준다. 교정원장은종정의유고시

에종정을대리할수있으나, 그기간을 6개월을넘지못했다(<1965

년 종헌> 제27조). 교정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었다. 단, 보선된 자의 임기는 잔존기간으로 하였다

(<1965년 종헌> 제28조).

1972년 종헌은 교장원장을 최초 종헌의 종정실무 총책임자라는

표현에서종단행정의총책임자로수정했으며, 부장의정원을총무

부장, 재무부장, 교무부장 3명에서조직부장을추가해 4명으로증원

했다(<1972년종헌> 제26조). 교정원장은종정이종사(宗師) 중에서

지명해종회의인준을거쳐취임하도록했다(<1972년종헌> 제27조). 

최초 종헌에는 규정원장에 대한 법계의 제한이 없었으나, 법계를

종사로한정한것이다. 1972년당시불입종의법계는 <표 1>과같이

구분되었다.

등급 별급
(別級)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명칭 도대종사
(都大宗師)

대종사
(大宗師)

종사
(宗師)

종법사
(宗法師)

법사
(法師)

대덕
(大德)

훈덕
(訓德)

선덕
(宣德)

자료: 대한불교불입종 <1972년 종도규제법> 제25조.

<표 1> 1972년 대한불교불입종 법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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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종사를 급외(級外)의 별급으로 하고, 1급 대종사로부터 7급

선덕에이르기까지구분되어있다. 이들법계의지정은고시에의

하였으며, 연령[세납], 출가연수[법납], 교과과정이수등이기준이

었다(<1972년종도규제법> 제27-34조). 법계중별급인도대종사는

종정만이될수있었으며, 대종사중에서종정의종통을이은차기

종정만이도대종사의법계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1972년종도

규제법> 제35조). 

그런데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 불입종의법계에는 별

급인 도대종사가 없다. 1965년에는 종정만이 1급 대종사가 될 수

있었으며, 종사중에서차기종정이되는자만이대종사의법계를

받을수있었다(<1965년종도규제법> 제35조). 하지만이후 1972년

종헌에서는종정인태허홍선의창종주로서의권위를강화하고자

종정의법계는승급순서가있는여타법계와는달리별급(別給)으

로 지정한 것으로 추론된다. 

교정원의 부장은 교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종정이 임면했다

(<1972년 종헌> 제27조). 최초 종헌은 종정이 교정원의 부장들에

대한 임명(任命)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72년 종헌은 임명뿐만

아니라해임의권한까지도구체적으로부여될수있도록임면(任免)

으로변경하였다(<1972년종헌> 제27조). 종정이종단을대표하고, 

교정원장은원(院)을대표한다는양자의대표권은 1972년종헌에서

도변함이없었고, 종정유고시교정원장이그권한을대행한다는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명칭 대종사
(大宗師)

종사
(宗師)

법사
(法師)

강사
(講師)

훈사
(訓師)

선사
(宣師)

자료: 불입종 <1965년 종도규제법> 제24조.

<표 2> 1965년 불입종 법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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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동일했다(<1972년종헌> 제28조). 하지만최초종헌이교정원

장의임기에대하여 4년으로하되, 재선에의해중임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1972년 종헌은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선에 의해라는 단서를 삭제한 것이다.

1972년 종헌의 특징은 교정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정인태허홍선의권위를강화했다는것이다. 이를단적으로확

인시켜주는 것이 창종주인 태허 홍선의 법계는 여타 법계와는 달

리 승급순서를 초월한 ‘별급(別級)’의 도대종사로 정했다는 것이

다. 종정 태허 홍선의 창종주로서의 카리스마(charisma)를 드높이

기 위한 조치로 봄이 타당하다.

1979년종헌은임기 4년에중임할수있는종단행정의총책임자, 

종정유고시권한대행자, 교정원의대표자, 교정원부장임명제청

자로서의 교정원장의 기존 지위와 권한을 유지시킨다(<1979년 종

헌> 제26-29조). 그리고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무부장, 조직부장

등 4명의 부장을두도록한것에서총무부장, 교무부장, 재정부장, 

사회부장 등 4명의 부장을 두도록 하였다(<1979년 종헌> 제26조). 

그런데 기존 조직부장의 업무가 교도회 조직에 대한 실무 관장이

었고(<1972년 교정원법> 제11조), 신설 사회부장의 업무가 교도회

조직에 대한 실무와 홍보활동에 대한 실무 관장이라는(<1979년

교정원법> 제11조) 점에서볼때조직부에홍보활동이추가되면서

생긴 부서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런데교정원장은종정이 ‘종법사’ 중에서지명하여종회의인

준을거쳐취임하고, 각부장은교정원장의제청에의하여종정이

임면했다. 종정과각부장의임명절차는기존과동일했지만, 교정

원장의 법계 기준이 ‘1급’ 대종사에서 ‘2급’ 종법사로 변경되었다. 

1979년 대한불교불입종의 법계는 <표 3>과 같다. 1979년 <종도



불교와 사회 제17권 1호

210

규제법> 제32조에의하면, 1급대법사는종정이외에는될수없었

다. 1972년 <종도규제법>에서 종정은 승급순서의 범주 밖 존재인

‘별급’이었는데, 1979년 <종도규제법>에는 승급순서의 범주 내 존

재인 ‘1급’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1급 대종사가 2급 종법사로

강급(降級)된 것이다. 이는 창종주인 태허 홍선 종정의 입적을 사

전에준비하여그에게만부여했던 ‘별급’의법계를후임종정들에

게는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1988년 종헌은 불입종이 관음종으로 변경되면서 종단중앙행정

기관도교정원이아닌총무원이라고규정하고있다. 불입종내절

대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태허 홍선이 입적하면서 종단의 명칭을

관음종으로 새로이 선언하고, 종단중앙행정기관도 교정원에서 총

무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 것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종정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른 총무원장의 권한 강화이다. 

총무원장이 4년 임기의 중임할 수 있는(<1988년 종헌> 제27조) 

종단행정 총책임자라는 점은(<1988년 종헌> 제24조) 교정원장과

동일하다. 하지만 교정원장이 원(院)의대표권자임에 비하여 총무

원장은 종단의 대표권자가 되었다(<1988년 종헌> 제25조). 이에

더하여 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었다(<1988년 종헌> 제25조). 그리고 교정원장은 종정이 종법사

중에서 지명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했으나, 총무원장은 종

정이임면하고종회의인준을받았다(<1988년종헌> 제26조). 또한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명칭 대법사
(大法師)

종법사
(宗法師)

법사
(法師)

대덕
(大德)

훈덕
(訓德)

선덕
(宣德)

자료: 대한불교불입종 <1979년 종도규제법> 제24조.

<표 3> 1979년 대한불교불입종 법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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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원장은 종정에게 교정원 부장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었으나, 

총무원장은 종정에게 제청 없이 직접 부장들을 임면할 수 있게

되었다(<1988년 종헌> 제28조). 총무원장은 교정원장과는 달리 부

원장 1명도둘수있었고(<1988년종헌> 제24조), 부원장은총무원

장과 마찬가지로 종정이 임면하고(<1988년 종헌> 제26조), 4년 임

기로 중임할 수 있으며(<1988년 종헌> 제27조), 원장 유고시 업무

를 대행하고 각 부장의 자문에 응했다(<1988년 총무원법> 제8조). 

그리고 총무원장은 기존 총무부장, 교무부장, 재정부장, 사회부장

이외에 감찰부장을 둘 수 있었다(<1988년 종헌> 제24조). 

1988년 종헌의 특징은 태허 홍선의 입적에 따른 종정의 권한

축소와 총무원장의 권한 강화이다. 첫째, 기존교정원만을 대표하

던교정원장에비하여총무원장은총무원만이아닌관음종을대표

하게되었다. 둘째, 관음종단소속사원과종단기관의재산감독과

그처분을승인하는권한을가진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이사장

을겸하게되었다. 셋째, 교정원각부장임명에대한제청권자에서

총무원 각 부장에 대한 직접적 임면권자가 되었다.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총무원[교정원]은 서울에 둔다’는

중앙행정기관의지리적위치에대한조항을없앴다. 하지만그외

1988년 종헌에서 대폭 강화한 총무원장의 대표권과 인사권 즉 관

음종단 대표권자, 재단법인 대한불교관음종 이사장, 총무원 직원

인사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종무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종헌이 유지하고 있는 종정의 종무권한은 종회 해산권, 

포상 및사면권․복권권, 각 원(院)의원장임면권이다. 이 종무권

한들은최초종헌부터종정에게부여된것들이다. 불입종초기창

종조로서의신성성과종무행정의통리권을동시에가지고종단을

대표했던 종정은 태허 홍선의 입적 이후 점차 종통을 계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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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존재가 된다. 이에 반하여 총무원장은 창종 이후 종정을

보좌하고, 종단이 아닌 교정원만을 대표하던 존재에서벗어나, 태

허 홍선 입적 이후는 실질적 종무권한을 가지고 종단을 통리하는

대표권자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중앙종무기관

중앙종무기관은행정부인총무원, 입법부인종회, 사법부인호법

원을총칭하는용어다. 한국불교의상당수종단들은 3권분립의종

단조직구조를갖추고있다. 중앙종무기관중행정부는앞의Ⅱ장에

서 살펴보았기에 본장에서는 종회와 호법원, 그리고 불교종단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기구인 교육원과 포교원을 분석하기로 한다.

1. 종회

최초 종헌은 종회는 각 지구(地區) 종도(宗徒)들에 의해 선출된

종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65년 종헌> 제13조). 

종회의원도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으로 정한 것이다. 종회의원의

정수는 교도(敎徒) 2,000명에 1명의 비율로 정했다(<1965년 종헌> 

제14조). 종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1965년 종헌> 제15조), 

이는현재종헌까지유지되고있다. 의장과부의장은각 1명씩이었

으며, 그 임기는 종회의원의 임기와 동일했다(<1965년 종헌> 제16

조). 정기총회는매년 5월중의장이종정의동의를소집했다. 다만

종정또는종회의장 1/3 이상의요구가있을때는임시총회를소집

했다(<1965년 종헌>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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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의 의결사항은 1. 종헌개정, 종법제정과 그 개정, 2. 예산․

결산및재산처분, 3. 교정원장, 호법원장의천거, 4. 기타중요하다

고인정하는안건등이었다(<1965년종헌> 제18조). 종회는재적의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됐으며,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

정했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졌다(<1965년

종헌> 제19조). 종회는 교정원장, 호법원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었고(<1965년 종헌> 제20조), 종회의원은

교정원과 호법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었다(<1965년 종헌> 제21

조). 입법부인 종회의원이 행정부인 교정원과 사법부인 호법원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도록 한 겸직금지 조항이다.

1972년종헌은종회의원의정수를종전 2,000명당 1명이라는비

례 정원에서 28명으로 정원을 고정했다(<1972년 종헌> 제16조). 

28명은 소의경전인 법화경의 28품을 상징한다. 그런데 법률적

시각에서는 가변적(可變的) 정수를 고정적 정수로 수정하여 종헌

과 종단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수는

최초 종헌과 동일하게 각 1명씩으로 하였다(<1972년 종헌> 제18

조). 정기종회는매년 5월중에서 12월중으로변경했으나(<1972년

종헌> 제19조), 그 소집은 여전히 의장이 종정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1972년 종헌> 제19조). 임시종회는 최초 종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정 또는 종회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해야 했다(<1972년 종헌> 제19조). 이런 정기종회와 임시종회

의 소집 시기와 소집 절차는 현재 종헌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초

종헌에서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명칭했으나, 1972년 종헌에서

는 정기종회와 임시종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종회의의결사항은 1. 종헌개정, 종법제정및개정, 2. 예산결산의

심의및재산처분등, 3. 교정원장, 호법원장의인준, 4. 기타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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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정되는사항등으로약간의자구수정이외종전과별다른권한

변동은없었다(<1972년종헌> 제20조). 종회는특별규정이없는한

재적의원과반수출석으로성립되고, 의사는출석의원과반수로써

결정함으로써(<1972년종헌> 제21조), 종회의의사정족수와의결정

족수를최초종헌과동일하게유지했다. 하지만종전에종회의장이

가졌던찬반동수인경우의캐스팅보트(Casting Vote) 권한을없앴

다. 종회는여전히교정원장과호법원장의설명을듣기위하여출석

을요구할수있었고(<1972년종헌> 제22조), 종회의원은교정원과

호법원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었다(<1972년 종헌> 제23조).

1979년 종헌은 종회 관련 조항을 1972년 종헌과 동일하게 변동

없이 유지했다.

1988년 종헌은 종회의원의 정수를 50명 이내로 정했다(<1988년

종헌> 제15조). 종회의원의 정수가 최초 종헌의 교도 2,000명당

1명의 비율, 1972년 종헌의 28명에서, 다시 50명 이내로 수정된

것이다. 이 종회의원 정수는 현재 종헌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초

종헌이래의장과부의장은각각 1명씩선출했으나, 의장 1인, 부의

장 2인을선출하도록했다. 부의장 중선임자는 의장유고시에 의

장을대행했다(<1988년종헌> 제17조). 종회의의결사항에 ‘재단법

인의 재산 및 회계’가 추가되었다. 이외 1988년 종헌의 종회 관련

조항은 1979년 종헌과 약간의 자구 수정만 있을 뿐 동일하다.

현재종헌은종회를관음종의최고의결기관으로명문화하고있

다(<2003년종헌> 제15조). 이는최초종헌이래보이지않던 조항

으로, 종회의종단적권위와지위를부여한것이다. 이외종회관련

조항은 1988년 종헌과 자구 수정 없이 동일하다.

관음종 최고의결기관인 종회는 최초 종헌에서 교도 2,000명에

1명의비율로종회의원정수를정한이후 28명에서현재는 50명으



대한불교관음종의 종헌 변천 연구

215

로수정되었다. 의장과부의장의정수는각각 1명에서현재는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되었다. 정기종회 또한 5월에 개회했으나, 현

재는 12월에 열린다. 종회의 의결사항은 최초 종헌에서는 종헌․

종법 제․개정, 예․결산 및 재산처분, 교정원장과 호법원장의 추

천,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재단법인의

설립 이후에는 재단법인의 재산 및 회계가 추가되었다. 종회의원

의임기는최초종헌이래현재까지 4년으로동일하며, 종회의원의

총무원(교정원)과 호법원의 겸직도 동일하게 금지되어 있다.

2. 호법원

최초 종헌은 종단의 종지 종풍을 진작하고 종교의 기강을 확립

하기 위하여 종도의 교육, 수련, 포창(褒彰), 징계, 자격고시, 법계

수여등의 ‘실무’와종법․종령의심사내지사무감사등의 ‘직무’

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서울에 호법원(護法院)을 두고 있다(<1965

년 종헌> 제30조). 호법원에는 원장 1인이 있어실무를 통할(統轄)

하고, 총무부장, 수교부장(修敎部長), 감찰부장 각 1인씩이 있어

실무를분장했다(<1965년종헌> 제31조). 호법원은중요안건심의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1965

년 종헌> 제32조). 호법원장은 종회의 선출에 의하고, 각 부장은

호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종정이 임명했다. 다만 초대 호법원장

은 종회의 선출 없이 종정이 직접 임명했다(<1965년 종헌> 제33

조). 종정이 호법원장과 각 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호법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재선에 의해 중임할 수 있었

다. 다만 보선된 자의 임기는 잔존기간이었다(<1965년 종헌> 제34

조). 호법원의 세계예산(歲計豫算)은 교정원과는 별도로 독립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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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1965년 종헌> 제35조).

1972년종헌은종단의종지종풍을진작하고, 종단의기강을확

립하기위하여종도의교육, 수련, 포상, 징계, 자격고시, 법계수여, 

역경(譯經), 수교(修敎), 감찰, 사무 감사 등의 ‘실무’와 종헌 및

제반법령의 제정 및 개폐안 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에호법원을두도록했다(<1972년종헌> 제31조). 최초종헌과

비교할 때, 수행 실무에 포상, 역경, 수교, 감찰 등이 추가되었다. 

최초종헌은수행직무를종법․종령의심사로정하고있으나, 종

헌및제반법령의제정및개폐안작성으로수정하여종헌을포함

했다. 부장에는기존총무부장, 수교부장, 감찰부장이외에역경부

장과 재정부장이 추가되었다(<1972년 종헌> 제32조).

호법원장이 교정원장의 종정 유고 시 직무대행을 견제할 수 있

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호법원장은 종정의

유고 시에 교정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사항에 대하여 부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종정에게 서면으로써 건의할 수 있었다. 

하지만종정이직무를수행할수없는유고상황인데, 어떻게종정

에게건의할수있는지의문이남는다. 즉, 법리다툼의유발내지

법리 해석의 문제가 있는 조항인 것이다. 

호법원장은 종정이 2급 종사 중에서 지명하여 종회의 인준을

거쳐취임하고, 각부장은호법원장의제청에의하여종정이임명

하도록 수정했다(<1972년 종헌> 제33조). 종전과는 달리 호법원장

의자격기준으로종사의법계를명시한것이다. 종사의법계지위

는 앞의 <표 1>과 같다. 종사는 ① 법랍 10년 이상, ② 법사 또는

종법사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 ③ 대계(大戒)2)를 봉수한 자이다

(<1972년종도규제법> 제32조). 이외특별위원회구성, 호법원장의

2) 대계는 구족계(具足戒)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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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와 중임, 보궐된 호법원장의 임기, 호법원의 세계예산 독립집

행에 대한 조항은 최초 종헌과 동일했다. 

1979년 종헌은 호법원의 부장을 수교부장과 감찰부장각 1인만

두었다. 기존총무부장, 역경부장, 재정부장의직위를없앤것이다

(<1979년 종헌> 제32조). 또한 법리 해석의 문제로 다툼을 유발할

여지가있었던종정의유고시교정원장의직무대행을호법원장이

견제할수있는조항을폐지했다. 중요안건심의가필요할때구성

했던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호법위원회, 법계위원회, 징계위원

회의 3개 분과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했다(<1979년 종헌> 제33조). 

호법원장의 법계 자격 기준이 2급 종사에서 2급 종법사로 수정되

었다. 하지만 이는 앞의 <표 1>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등급별법계명칭이변한것에따른단순명칭변경이다. 호법원에

대한 이외의 사항은 변함이 없다. 

1988년 종헌은 ‘종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단을 설치하여 종풍

을 진작하고,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포상, 징계, 자격고

시, 법계수여, 사무감사등의실무를수행하기위하여서울에호법

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장이 비문이기는 하지만, 계단의

설치가 추가되는 한편, 교육, 수련, 역경, 수교, 감찰 등의 실무가

제외됐다.3) 또한 종헌 및 제반법령의 제정 및 개폐안 작성 등의

직무도 제외됐다(<1988년 종헌> 제29조).

호법원의각부서들을폐지하고, 분과위원회만존치했다. 호법원의

분과위원회는종정추대위원회, 호법위원회, 법계위원회, 감사위원회

가있었다(<1988년종헌> 제30조). 부서의폐지에따라부장들은없었

으며, 원장의임면은종정이하고종회의인준을받았다(<1988년종

3) 교육, 수련, 역경, 수교는 1988년 신설된 교육원에서 담당하였다. 교육원에는
수교부와 역경부가설치되었다. 그리고 감찰은 같은 해 신설된 총무원의 감찰
부에서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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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제31조). 이외호법원장의임기와중임, 보궐된호법원장의임기, 

호법원 예산의 별도 집행에 대한 조항은 이전과 동일했다.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호법원 관련 조항을 1979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최초 종헌 이후 1988년 종헌까지는 호법원의 설치 목적과 수행

업무가여러번수정된다. 그과정에서나타난호법원의주된설치

목적은 종단 종지와 종단 기강의 확립이다. 그리고 이의 수행을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포상, 징계, 자격고시, 법계수여, 사무감사

등의 직무가 정립된다. 호법원은 최초 종헌부터 1979년 종헌까지

는 부서 체제였으나, 1988년 종헌부터 현재까지는 부서들을 폐지

하고 분과위원회만 존치한다. 

3. 교육원

교육원은 1988년종헌에서신설된중앙종무기관이다. 1988년종

헌은 종지 종풍을 선양하고, 성직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원

을 두어 그 산하에 수교부(修敎部)와 역경부(譯經部)를 두고 있다

(<1988년 종헌> 제35조). 수교와 역경은 종래 호법원 소관의 업무

였는데, 1988년 교육원을 신설하며 수교부와 역경부를 설치한 것

이다. 원장이 교육원의 각 부 원무를 통할했으며(<1988년 종헌> 

제36조), 교육원은 교육기관 설치 및 장학사업을 할 수 있었다

(<1988년 종헌> 제37조). 교육원의 임원선출과 임면은 총무원과

같았다(<1988년 종헌> 제38조).

1988년 종헌의 교육원 관련 규정이 개괄적임에 비하여 현재 종

헌은보다구체적이다. 현재종헌은교육원산하에수교부와역경

부를 설치하는 것에 더하여 교육원 관할 하에 ① 기초교육기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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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교육원, ②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 ③ 재교육기관인 중앙

연수원, ④특수학교 등의상설교육기관을설치하고있다(<2003년

종헌> 제35조). 또한 교육원장은 종정이 임면하고, 종회의 인준을

받도록 교육원장의 임면 절차도 명시했다(<2003년 종헌> 제36조). 

이외의 조항은 이전과 동일하다. 

4. 포교원

1988년 종헌은 교육원과 함께 포교원을 신설했다. 포교원은 종

지 종풍을 광선유포(廣宣流布)하여 전 종도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원활을 기하고, 생활불교로서 안정을 기하도록 지도․감독함을

목적으로했다. 이목적은현재종헌에서도그대로유지된다. 포교

원은 포교부와 조직부를 두었으며(<1988년 종헌> 제41조), 사회복

지를 위한 기관을 둘 수 있었다(<1988년 종헌> 제43조). 포교원장

은 각 부의 업무를 통할했으며(<1988년 종헌> 제42조), 포교원의

임원선출 및 임면은 총무원과 같았다(<1988년 종헌> 제44조).

현재종헌은포교원장도교육원장과마찬가지로종정이임면하

고, 종회의 인준을 받도록 했다(<2003년 종헌> 제43조). 포교원을

신설한 1988년 종헌보다 포교원장의 임면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이외의 포교원 관련 조항들은 1988년 종헌과 동일하다. 

Ⅳ.� 지방종무기관

한국불교의 주요 종단들은 일반적으로 중앙-교구-말사의 행정

조직체계를 형성한다. 이는 국가조직의 중앙정부-지방정부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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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체계로교구와말사가지방정부에해당한다. 보통단위사찰

인 말사가 여러 개씩 모여 하나의 교구를 형성한다.

1. 교구

최초종헌은 ‘교화사업을적극전개하여교도들의일상신앙생활

을지도하기위하여각도에지구를두고, 각포교원과각사(寺)에

포교구를4) 두고(<1965년교화법> 제5조), 교도 20세대단위로소교

구를둔다.’고규정하고있다(<1965년종헌> 제43조). 또한각급교구

에는교구장이있되, 포교구는주지나포교사가그장(長)을겸했다

(<1965년종헌> 제44조). 각도에현행교구에해당하는지구가있었

고, 지구내에포교원과사찰이모인포교구를두어교구장이아닌

주지나 포교사가 그 장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급 교구장은

교정원장의천거에의하여종정이임명했다(<1965년종헌> 제45조).

1972년 종헌은 각 시․도에 교구를 두었다(<1972년 종헌> 제44

조). 최초 종헌이 ‘지구’로 표현한 것을 ‘교구’로 수정했으며, ‘각

도’에두던것을 ‘각시․도’에두도록한것이다. 다만서울특별시

는교정원에서직할했다(<1972년종헌> 제44조). 각시․도교구에

교구장을두어관할사원의포교업무를지도감독하며, 신앙지도를

하되교구에는주지또는포교사가그장을겸했다(<1972년종헌> 

제45조). 최초 종헌의 ‘각 포교원과 각 사(寺)에 포교구를 두고’라

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교구에는 주지 또는 포교사가 그 장을 겸

한다.’라는 문구를두어서교구장과는별도로 주지와포교사가기

존 포교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교구장은 교정원장의 제청

에 의하여 종정이 임면했다(<1972년 종헌> 제46조).

4) 포교구는 사찰과 포교원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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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종헌은 교구 관련 조항을 1972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

했다.

1988년종헌은각시․도교구에종무원(宗務院)을두되, 서울특

별시는총무원에서직할하게했다(<1988년종헌> 제51조). 각시․

도 교구의 종무원장은 관할 사원의 포교업무와 소속 말사의 종무

행정을 지도감독했다(<1988년 종헌> 제52조). 각 교구의 종무원장

은총무원장의제청에의하여종정이임면했으며, 임기는 3년이었

다(<1988년 종헌> 제53조).

2003년 개정된 현재 종헌은 교구 관련 조항을 1988년 종헌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2. 사찰(사원) 및 주지

최초종헌은종단소속사찰이교화, 수련, 의식집행이외의목적

에사용할수없도록했다(<1965년종헌> 제37조). 소속사찰경내에

는 상기한 목적 이외의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했다(<1965년 종헌> 

제38조). 주지는재산관리와포교및법요집행을관장했다(<1965년

종헌> 제39조). 주지는소속종도들에의해선출된당해사찰의재적

법려(法侶)5) 또는창건주가추천하는법려를종정이임명했다. 다만

사설사암의 주지는 창건주의 추천에 의하여 그리했다(<1965년 종

헌> 제40조). 주지는종헌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해당사찰의

운영관리에알맞은직제를편성하여그직무를분장시킬수있었다. 

단, 직제의창설또는개폐, 임원의임면은지체없이교정원에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1965년 종헌> 제42조).

5) 대한불교관음종의종정인영산홍파대종사와의 2024년 8월 9일전화인터뷰에
의하면 “법려(法侶)는 승려(비구․비구니)의 존칭으로 재가 법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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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종헌은종정이다음의각호중하나에해당한자를주지

로 임명케 했다(<1972년 종헌> 제42조).

1. 주지 자격을 구비한 자

2. 당해 사원의 소속 종도 <승니 및 교도>들에 의하여 선출된 승니

3. 사설사원에 있어서는 창건주가 추천한 승니

4.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가 대표가 되고자 할 때는 그 자격에 의하여 

주지 ․ 주지서리 ․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5. 사설사원의 주지계승은 창건주의 문도에게 계계승승 상속권을 전 4항

에 의하여 인정한다.

이외의 사원 및 주지에 대한 사항은 최초 종헌과 동일하다.

1979년종헌은사원및주지관련조항을 1972년종헌과동일하

게 유지했다.

1988년종헌은주지의임면을종정이아닌총무원장의권한으로

변경했다(<1988년종헌> 제49조). 그리고주지자격요건을다음의

각호와 같이 수정했다(<1988년 종헌> 제49조).

1. 주지 자격을 구비한 자를 임면한다.

2.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는 주지, 주지서리 또는 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사설사원의 주지계승은 창건주의 추천에 의하여 계계승승 상속권을 

인정한다.

이전 종헌의 주지 임명 요건 중 ‘사설사원 창건주가 주지, 주지

서리, 관리인으로임명’될 수있는조항이유지됐다. 하지만 ‘당해

사원의소속종도 <승니및교도>들에의하여선출된승니’ 조항은

사라졌다. 그리고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가 추천한 승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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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주의 문도에게 주지계승 상속권 인정’이 병합됐다. 이외의

사원 및 주지에 대한 사항은 1979년 종헌과 동일하다. 

현재 종헌은 다시금 창건주의 권리 강화를 위하여 주지 임명

요건 중 ‘사설사원에 있어서 창건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창건주

임명을 할수 있다’는 조항을추가했다(<2003년 종헌> 제49조). 그

밖의 사원 및 주지에 대한 조항은 1988년 종헌과 동일하다. 

최초종헌이래현재종헌에이르기까지사원및주지와관련해

서는사설사원에서창건주의권리가보장되는방향으로의수정이

이루어져 왔다. 공찰이 적고 사설사원이 많은 종단들의 입장에서

는창건주의권리가보장이되지않으면탈종이이루어질수있다. 

물론 사설사원의 종단 가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종단의

교세 약화는 물론 종단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기에 관음종도

창건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재정� ․ 회계와� 포상� ․ 징계�
1. 재정 ․ 회계

최초 종헌은 사찰및 종단기관에속한재산을삼보호지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1965년 종헌> 제49조). 그리고 그

재산은 종정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매각, 기부, 담보제공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없었으며, 기채도 동일했다. 종정의 승인 없는 상기

모든행위는일체무효로했다(<1965년종헌> 제50조). 종단재산관

리에대한종정의승인은 1979년종헌까지동일하게적용된다. 즉, 

1965년 12월 8일부터 1988년 8월 9일까지유지된것이다. 당시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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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인데(<1965년

종헌> 제51조), 부처님오신날을고려해기간을정한것으로보인다.

교정원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종회의 정기총회 초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했다(<1965년 종

헌> 제53조). 종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거나 안했을 경

우 교정원은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해야 하고, 부득이 변경시켜야

할경우에는종정의직접재가를얻어야했다. 호법원도동일했다

(<1965년 종헌> 제53조).

1972년 종헌은 사원 및 종단기관에 속한 재산을 삼보호지 이외

의목적에여전히사용할수없도록하는한편, 재산관리는관등록

과 동일한 규정으로 종단의 재산보호를 받도록 했다(<1972년 종

헌> 제51조). 재산을 삼보의 보호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는 한편, 

그 재산은 정부의 불교재산관리법을 적용하여 종단이 보호했던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은 1962년 5월 31일시행됐다. 그런데시기

적으로 1965년 종헌(최초 종헌)이 아닌 1972년 종헌에서 관등록

즉, 불교재산관리법을 적용하여 종단이 재산보호를 한 것은 최초

종헌의 미비점을 후에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연도는 종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서 일반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다(<1972년 종헌> 제53조). 종

단의수입이증가하는부처님오신날을회계연도의기준으로삼지

않고, 일반 사회의 회계연도를준용한 것이다. 이외의 재정․회계

에 대한 사항은 이전 종헌들과 동일했다. 

1979년종헌의재정․회계는 1972년종헌과전반적으로동일했다.

1988년 종헌은 종단에 등록한 사원 및 재단법인에 속한 재산관

리는 <종헌>과 <종단재산관리법> 규정에따라재산보호를했으며

(<1988년 종헌> 제58조), 사설사원의 재산관리규정은 별도로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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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88년종헌> 제59조). 재단의재산을매각, 양도, 기채, 담보제

공시는재단법인의규정에따랐다(<1988년종헌> 제60조). 이전에

는종정의승인없는상기재산관련행위는무효였지만, 재단법인

이설립되었기에그규정을따르게한것이다. 이시기불입종으로

부터관음종이출범을하는과정에서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이

설립된다. 총무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정기종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다(<1988년 종헌> 제63조). 그런데 이전에는

그 예산안이 정기종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종정의 재가를 받

아야했지만, 1988년종헌은총무원이 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

하도록 했다(<1988년 종헌> 제64조).

현재 종헌은 1988년 종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단 수입의 종

류와 공과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하고 있다. 종단

의 재정 수입은 기본재산수입, 사찰분담금, 승려의무금, 사업수입

금, 성금및기타수입으로하고있다(<2003년종헌> 제64조). 총무

원은 종단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찰, 승려 및 종단 공직자에게

각종 공과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찰 및 승려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2003년 종헌> 제64조).

1965년 불입종의 창종으로부터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의 출범

전까지는종정이재정에대한전권(全權)을가지고있었다. 종정이

매각, 기부, 담보제공, 기채및기타처분에대한승인권을가졌다. 

상기모든행위에대해종정의승인이없으면일체무효였다. 또한

총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종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야

했는데, 의결을 얻지 못하면 이 역시 종정의 직접 재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1988년 대한불교관음종의 출범 후부터는 상기 종정

의 재정권이 재단법인의 권한으로 이양된다. 관음종 출범 이듬해

재단법인대한불교관음종이설립되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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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재단재산이되었고, 그재산의매각, 양도, 기채, 담보제공

은 종정의 승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규정에 따르고 있다. 그리고

총무원이종단예산안을종회에제출시의결을받지못하면직접

종정의재가를얻어야했던것도종정의재가없이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다. 

2. 포상 ․ 징계

최초 종헌은 종단원(宗團員)의 포상․징계는 호법원의 건의에

의하여 종정이 실행하도록 했다(<1965년 종헌> 제55조). 포상은

문서표창, 상품수여, 법계승진 등으로 구분했다(<1965년 종헌> 제

56조). 징계는 사참(事懺),6) 정권(停權), 법계강등, 제적 등으로 구

분했다(<1965년 종헌> 제57조).

포상․징계에 대한 최초 종헌의 이 규정들은 1979년 종헌까지

유지된후 1988년종헌에서개정된다. 우선기존의 ‘종단원의포상

및징계는호법원의건의에의하여종정이실행한다.’에서 ‘종정이

실행한다.’를 삭제하여 ‘종단의 포상 및 징계는 호법원의 심의에

따른다(<1988년 종헌> 제65조).’라고 했다. 호법원의 심의는 호법

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말한다(<1988년 상벌법> 제3조). 호법원

감사위원회의심의에따른포상과징계는총무원또는호법원에서

행했다(<1988년 상벌법> 제5조, 제7조). 다만 징계는 종정의 선계

문(宣啓文)에7) 의하여총무원장이대행할수있었다(<1988년상벌

6) 사참(事懺)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참회하는 것을 지칭한다.

7) 필자는 선계문(宣啓文)에 대하여 2024년 8월 12일대한불교관음종단에 문의하
였다. 하지만선계문이피징계인을계도하기위한선언문인지, 징계종별․징계
사유․적용조문 및 징계일시를 기술한 징계문인지에 명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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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기존종정의포상및징계실행권행이종정의선계문

을 조건부로 해서 총무원 또는 호법원으로 이양된 것이다. 이외

1988년 종헌은 ‘포상은 표창, 법계승진 등으로 구분한다.’고(<1988

년 종헌> 제66조) 하여 포상의 종류에서 상품수여를 제외했다. 하

지만 징계는 종전처럼 사참, 정권, 법계강등, 제적의 네 종류를

유지했다. 

현재 종헌은 포상과 관련해서는 1988년 종헌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징계의 실행에 대해서는 총무원 또는 포교원이 행하던 것을

총무원만이 행하도록 했다(<2003년 상벌법> 제9조). 하지만 여전

히 징계는 종정의 선계문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03년 상벌법> 제10조). 그런데 징계의 실행에 있어서는

‘총무원이 행한다’는 것과 ‘종정의 선계문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치되는 조문이다. 전자는 징계의 실행

권한이 총무원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종정에게 있으나 총무원

장이대행할수있음을의미하기때문이다. 두조문은법리충돌이

있을 수 있기에 추후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언

율장이불교교단의이상적생활규범이라면종헌은한국불교종

단의 현실적 생활 규범이다. 현재 한국불교종단들은 종헌을 최고

의규범으로삼고있다. 종헌은종단구성원의의무와권리, 포상과

징계등을규정하고있다. 관음종은태허홍선이불입종을창종한

이래 5번에걸쳐제․개정됐다. 종헌제․개정의핵심은종정종무

권한의강화와약화라고하겠다. 창종주인태허홍선이생존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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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정의 종무권한이 점차 강화됐음에 반하여 그의 사후에는 점

차 약화됐다. 태허 홍선이 종정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인사권과

재무권이종정에게집중된데반하여, 그의사후에는총무원장에게

로 그 권한들이 이양된 것이다. 

종헌은이와같이종단적․시대적상황을반영하여종단의조직

구조와 권한구조를 정한다. 현행 관음종 종헌은 개정된 지 20년

이상경과됐다. 물론최고상위법인종헌을빈번하게개정하는것

은종단운영에혼란을초래할수도있다. 하지만종단내외의변화

를반영하지못한종헌역시종단운영에곤란을야기한다. 무엇보

다종단의조직구조와권한구조에따라종단의흥망성쇠가이루어

지기에내외의변화에따라종헌은개정되어야한다. 현행관음종

종헌이 개정된 2003년 이래 한국사회와 관음종단은 적지 않은 변

화가있었다. 그렇기에현재의종단내외적상황에맞추어종헌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관음종 종헌에는 ‘종헌 조문들 간’ 불일치와 ‘종헌과 종법

간’ 조문 불일치 등이 존재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종단 소속의 사

원및재단법인의재산보호규정인종헌제60조는그근거를종헌

제49조에 두고 있지만, 종헌 제49조는 재산보호와는 무관한 건축

물 축조 금지 조항이다. 즉, 종헌 조문들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단재산관리법> 제1조는 그 제정 근거를 종헌

제58조에 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종헌 제58조는 종단재산

관리와는 무관한 계단(戒壇)에 관한 조항이다. 즉, 종헌과 종법간

조문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종헌은 이와 같이 종헌과 현실의 불일치, 종헌 조문들 간

불일치, 종헌과종법간조문불일치등의문제를갖고있다. 아무

쪼록 종헌이 종단 운영의 최상위법에 걸맞은 권위와 역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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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있도록향후관음종이 ‘종헌개정특별위원회’ 등을구성하여적

극적으로 개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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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was first established on December 8, 1965, and has since been 

amended four times. The initial Constitutional Law was titled <The 

Constitutional Law of Bul-ip Order>. Subsequently, amendments were 

made in 1972, 1979, 1988, and 2003.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is the version revised in 2003, now titled <The Constitutional Law 

of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the authority of religious affairs 

within the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from the original 

Constitutional Law to the current one. The key aspect of these changes 

lies in the shift of authority over religious affairs between the Supreme 

Patriarch and the Administrative Head.

In the structure of the authority of religious affairs under the initial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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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aw, the Supreme Patriarch held full control over the 

financial and personnel matters of the order, establishing a powerful 

"Supreme Patriarch-centered system." The Supreme Patriarch exercised 

authority over the entire central structure,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executive branch), the Assembly (legislative branch), 

and the Judicial Council (judicial branch). However, from the initial 

Constitutional Law to the current version, the rights of temple founders 

and abbots at local temples have been actively guaranteed. This paper 

analyzes the authority of religious affairs held by the Supreme Patriarch 

and the Administrative Head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the first 

Supreme Patriarch was Taeheo Hongseon (太虛 弘宣, 1905-1979), the 

representative of the order with a guaranteed lifelong term. Since he 

was the founder of the order, it is believed that this strong Supreme 

Patriarch-centered system was made possible.

Since the death of Taeheo Hongseon in 1979, the term of office 

for the Supreme Patriarch has gradually been reduced from a lifelong 

tenure to terms of 10-year renewable, then 10 year non-renewable, 

and finally 5 year renewable. Additionally, the role of the Supreme 

Patriarch has shifted from being a sovereign authority with substantial 

authority over religious affairs to a symbolic figure inheriting the 

lineage. In contrast, the Administrative Head has evolved from merely 

representing the Administrative Headquarters to becoming the repre-

sentative of the entire order. This change originates from the establish-

ment of the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Foundation, where the 

financial authority of the order was transferred from the Supreme 

Patriarch to the Administrative Head. Following Taeheo Hongseon’s 

death, the Korean Buddhist Kwan-um Order Foundation was esta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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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 making the Administrative Head the ex officio chairman and 

transferr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order from the Supreme Patriarch 

to the foundation.

Key Words: Korean Buddhist Kwan-um Order(大韓佛敎觀音宗), 

Bul-ip Order(佛入宗), the Constitutional Law of Buddhist 

Order(宗憲), Supreme Patriarch(宗正), Administrative 

Head(總務院長)


